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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226호

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의

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합니다.

2024년 4월 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대상 조합

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

한국자동차정비업
협동조합연합회

서울특별시서초구주흥길 3, 5층 공 석 '93.06.11

2.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: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



3. 원인이 되는 사실

  - 위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휴면조합으로

지정(‘17.6.22)되었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

날(‘18.8.14)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어

해산명령을 사전통지(’23.6.12) 받은 바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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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후, 소명자료를 제출(‘23.6.23)하였으나 이사장 공석, 총회 미개최,

공동사업 수행계획 미비 등 여전히 활동 재개가 있다고 볼 수 없어

조합의 해산을 명함

4. 근거법령

  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,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



5. 고지내용

  -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

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

우리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

-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

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

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
6. 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(044-204-7432). 끝.


